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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 (☎241-7125, 행정712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20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21호[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문]···········································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24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25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26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27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21호선)사업]··········· 10

◯ 울산광역시북구공고제2019-655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염포운동장)사업실시계획(3차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665호[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17



제 1178 호 공 보 2019. 6. 5. (목요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20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허가사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9.
5.31.

2019
-9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1길
20, 101동

501호

김종식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34-1번지
일원

210

변경 전

2014. 6. 1.
~

2019. 5. 31.
변경 후

2019. 6. 1.
~

2023. 5. 31

단독주택
진입로 이용

기간

변경

2019.
5.31.

2019
-10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길

35-8
윤길용

울산광역시

산하동

957-3번지
일원

9

변경 전

2015. 1. 1.
~

2019. 12. 31.
변경 후

2019. 5. 31.
~

2023. 5. 31

  
종묘배양장
운영을 위한
해수인수

기간

변경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북구청 도시과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생략

10. 기타자세한사항은울산광역시북구청도시과(☎052-241-7912)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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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21호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12에

따라 직권 부여한 상세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4길 24 외 41건

구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부여구분 통보대상자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052-241-75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

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

주소(동·층·호)를 임의 사용하여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민원 발생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공적 장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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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부여 현황(1차)

순번 대상건물의 주소 동 층 호 부여구분 통보대상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
4 401,402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305,306
4 401
2 201,202,203
3 301,302,303
4 501
2 201,202,203,204
3 301,302,303,304
4 401,402
1 101
2 201,202,203,204
3 301,302,303
4 401
2 201,202,203,204,205,206
3 301,302,303,304,305
4 401,402
2 201,202,203,204
3 301,302,303
4 401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305
4 401,402
2 201,202,203
3 301,302,303
4 401,402,403
2 201,203,203,204,205,000
3 301,302,303,304,305,000
4 401,402,403
2 202,202,203,205
3 301,302,303,305
4 401
2 201,202,203,204
3 301,302,303,304
4 401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305
4 401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305
4 401
2 201,202,203,204
3 301,302,303
4 401
2 201,202,203,204,205,206
3 301,302,303,304,305,000
4 401,402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5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소유주

직권

직권

직권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43-1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4길 24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37 (호계동)

소유주

13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35 (호계동)  

14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길 10 (호계동)  

15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33 (호계동)  

16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69-12 (호계동)  

1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3길 8 (호계동)  

3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9길 14 (호계동)  

4

9

10

7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9길 7 (호계동)

11  

12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3길 9 (호계동)

6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6 (호계동)  

 

8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20-4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9길 7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7길 5-1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0길 11 (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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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02,203,204,205,206
3 301,302,303,304,305,306
4 401,402,403
2 201,202,203,204,205,206
3 301,302,303,304,305,306
4 401,402,403,404
2 201,202,203,204,205,206
3 301,302,303,304,305
4 401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305
4 401,402
2 201,202,203,204
3 301,302,303
4 401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
4 401
2 201,202,203,204
3 301,302,303,304
4 401
2 201,202,203,204,205,206,205
3 301,302,303,304,305,000
4 401,402,403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
4 401,402
2 201,202,203
3 301,302,303
4 401
2 201,202,203,204
3 301,302,303,304,305
4 401,402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305
4 401,402,403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
4 401,402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305
4 401,402
2 201,202,203
3 301,302,303
4 401
1 101
2 201,202,203,204
3 301,302,303
4 401

소유주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20 (호계동)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32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7길 8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11-1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9길 14 (호계동)

27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4길 40 (호계동)

22

31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0길 3 (호계동)

25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39 (호계동)

 

29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3길 25 (호계동)  

30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9길 1 (호계동)  

 

28

 

26

23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7길 12 (호계동)  

24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중앙로 27-1 (호계동)  

19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33 (호계동)  

20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22 (호계동)  

21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6길 11 (호계동)  

17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9길 6 (호계동)  

18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9길 12 (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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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02,203,204, 205
3 301,302,303,304,305
4 401,402
2 201,202,203,204
3 301,302,303,304
4 401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305
4 401,402
2 201,202,203,204,205
3 301,302,303,304,305
4 401,402
2 201,202,203,204,205,206
3 301,302,303,304,305,306
4 401,402,403,405
2 201,202,203,204
3 301,302,303
4 401,402
2 101,102
3 201,202,203,204
4 301,302,303
2 201,202,203,204
3 301,302,303
4 401,402
2 201,202,203,204
3 301,302,303,304
4 401
2 201,202,203,205,206
3 301,302,303,305,306
4 401,402

소유주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18 (호계동)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소유주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직권

 

 

  소유주

직권

직권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33-1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4길 12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0길 20-1 (호계동)

42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39 (호계동)

40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0길 22 (호계동)

41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2-1 (호계동)

38

33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8 (호계동)

39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69-9 (호계동)  

36

37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9길 10 (호계동)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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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2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로 43 외 2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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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11-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

곡1로

66

2019-06-05
호계·매곡지구명칭
사용을사용하여서
도로명을부여함.

2017-05-04

2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지구

13B 9L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1로

17
2019-06-05

매산로에서분기된
도로로연계성을반
영하여도로명을부

여함
2017-05-04

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중산지

구 10B

1,2L(상가동)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로

43
2019-06-05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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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25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 

종전주소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호계8길 16 호계8길 13-1 2019. 6. 5. 도로개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5.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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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2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19. 6. 4.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

(석축, 천단 헐기, 옹벽 설치 공사 및 파형강관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대안동 1059-1번지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당초 : 7㎡

변경 : 61㎡

나. 기 간 – 당초 : 2019. 04. 29. ~ 2019. 05. 05.

변경 : 2019. 06. 05. ~ 2019. 06. 12.

5. 점용ㆍ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김 용 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615



제 1178 호 공 보 2019. 6. 5. (목요일)

-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21호선)사업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21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21호선)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오토밸리로2공구:송정IC~화봉2지구)사업 개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송정동일원
3. 사업개요

(당초) 대로2-21호선(L=1.5Km, B=30m, A=98,172㎡)
(변경) 대로2-21호선(L=1.5Km, B=30m, A=101,56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기간
2009. 05. 14. ~ 2019. 06. 30.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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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편입면적(㎡)

기정 확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송정동 1104-58 1102-3 천 도 893.0             81.5 73.0      81.5      

2 송정동 1104-63 천 (10.0) (10.0)

소계 81.5      73.0      81.5      

3 송정동 1104-58 1102-2 천 천 893.0            625.8 602.0     625.8     

4 송정동 1104-63 천 (22.0) (22.0)

소계 625.8     602.0     625.8     

5 송정동 8-2 1102-1 대 도 2.0         49,693.8 2.0       49,693.8

6 송정동 8-3 대 69.0        69.0      

7 송정동 9-1 전 23.0        23.0      

8 송정동 11-9 전 57.0        57.0      

9 송정동 11-10 전 9.0         9.0       

10 송정동 13-8 대 216.0       216.0     

11 송정동 14-1 대 252.0       252.0     

12 송정동 14-2 답 178.0       178.0     

13 송정동 14-4 답 1,991.0     1,991.0   

14 송정동 16 대 218.0       218.0     

15 송정동 17-1 답 1,415.0     1,415.0   

16 송정동 17-3 구 30.0        30.0      

17 송정동 17-4 답 354.0       354.0     

18 송정동 17-9 답 (5.0) (5.0)

19 송정동 18-3 답 14.0        14.0      

20 송정동 18-4 구 113.0       113.0     

21 송정동 18-13 구 20.0        20.0      

22 송정동 19-3 답 212.0       212.0     

23 송정동 19-4 구 982.0       982.0     

24 송정동 19-7 답 (7.0) (7.0)

25 송정동 19-8 구 (31.0) (31.0)

26 송정동 20-1 답 891.0       891.0     

27 송정동 20-3 답 (103.0) (103.0)

28 송정동 21-1 답 209.0       209.0     

29 송정동 21-3 답 (35.0) (35.0)

30 송정동 42-1 답 1,721.0     1,721.0   

31 송정동 42-4 답 (25.0) (25.0)

32 송정동 44-1 전 289.0       289.0     

33 송정동 44-2 전 69.0        69.0      

34 송정동 62-1 답 1,079.0     1,079.0   

35 송정동 62-3 답 (131.0) (131.0)

36 송정동 63-1 답 303.0       303.0     

37 송정동 63-3 답 80.0        80.0      

38 송정동 68-3 답 11.0        11.0      

39 송정동 68-4 답 104.0       104.0     

40 송정동 69-1 답 335.0       335.0     

일련번호

용   지   조   서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소재지
지  번 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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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송정동 69-3 답 (7.0) (7.0)

42 송정동 1094-80 도 371.0       371.0     

43 송정동 1094-81 도 384.0       384.0     

44 송정동 1094-102 도 (9.0) (9.0)

45 송정동 1099-1 구 707.0       707.0     

46 송정동 1099-2 구 12.0        12.0      

47 송정동 1099-5 구 20.0        20.0      

48 송정동 1099-6 구 11.0        11.0      

49 송정동 1099-7 구 47.0        47.0      

50 송정동 1099-8 구 (14.0) (14.0)

51 송정동 1101-1 도 84.0        84.0      

52 송정동 1101-3 도 (2.0) (2.0)

53 송정동 1102 구 354.0       354.0     

54 송정동 1104-58 천 893.0       218.0     

55 송정동 1104-63 천 (10.0) (10.0)

56 송정동 1119-1 도 38.0        38.0      

57 송정동 1119-2 도 8.0         8.0       

58 송정동 산22-3 구 60.0        60.0      

59 송정동 산22-5 임 3,683.0     3,683.0   

60 송정동 산22-7 임 187.0       187.0     

61 송정동 산22-8 구 6.0         6.0       

62 송정동 산22-9 구 141.0       141.0     

63 송정동 산22-15 임 1,063.0     1,063.0   

64 송정동 산22-16 임 80.0        80.0      

65 송정동 산22-17 임 77.0        77.0      

66 송정동 산22-18 구 92.0        92.0      

67 송정동 산22-19 임 (121.0) (121.0)

68 송정동 산28-1 임 10,752.0    145.0     

69 송정동 산28-3 임 99.0        99.0      

70 송정동 산28-8 임 13.0        13.0      

71 송정동 산28-10 구 305.0       305.0     

72 송정동 산28-11 구 62.0        62.0      

73 송정동 산28-21 임 408.0       408.0     

74 송정동 산28-22 임 106.0       106.0     

75 송정동 산28-23 구 17.0        17.0      

76 송정동 산28-24 임 7,722.0     7,722.0   

77 송정동 산28-26 임 318.0       318.0     

78 송정동 산28-27 임 115.0       115.0     

79 송정동 산28-29 임 (107.0) (107.0)

80 송정동 산28-30 구 (14.0) (14.0)

81 송정동 산30-4 임 2,403.0     2,403.0   

82 송정동 산30-7 임 (200.0) (200.0)

83 송정동 산31 임 14,401.0    77.0      

84 송정동 산31-2 임 9,398.0     9,398.0   

85 송정동 산31-8 임 1,269.0     1,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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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송정동 산31-9 임 107.0       60.0      

87 송정동 산31-10 임 84.0        84.0      

88 송정동 산31-11 임 126.0       126.0     

89 송정동 산31-14 구 (1.0) (1.0)

90 송정동 산31-15 임 (23.0) (23.0)

91 송정동 산31-16 임 (53.0) (53.0)

92 송정동 산33-10 임 (244.0) (244.0)

93 송정동 산33-5 임 6,006.0     6,006.0   

94 송정동 산33-8 임 665.0       665.0     

소   계 49,693.8 48,287.0 49,693.8

50,401.1 48,962.0 50,401.1

98,172.0 101,567.1합   계

송정동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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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65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염포운동장)사업
실시계획(3차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염포운동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염포운동장)사업

나. 명 칭: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77번지 일원

3. 사업규모

가. 당초: 9,822㎡(운동장 4,000 운동시설 360 관리동 200 주차장 1,406 도로 782 녹지 3,074)

나. 변경: 9,972㎡(운동장 4,000 운동시설 360 관리동 350 주차장 1,406 도로 782 녹지 3,07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가. 2016. 11. 03. ~ 2019.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

시 북구 문화체육과(☎052-241-7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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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당초)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및내

용

비 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372-4 전 8 8 울산광역시 북구     

2 374-1 임 13 13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외1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3 375-2 잡 229 229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외1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4 376 답 598 598 울산광역시 북구

5 377-4 답 3,119 3,119 박금일 염포동 391

6 377-5 전 1,100 1,100 한흥수외1인 동구 전하동 300-162

7 377-7 전 622 622 한흥수외1인 동구 전하동 300-162

8 377-6 답 283 283 이신우 염포동 481-16

9 378-1 전 286 286 박금일 염포동 391

10 379 천 311 311 박동이 염포동 478

11 380-1 임 1,100 1,100 정상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2-11

12 382-1 임 232 232 정상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2-11

13 972 도 83 83 국(건설부)

14 944-12 천 1,175 1,175 국(건설부)

15 산114-2 임 663 663 울산광역시 북구

계 9,822 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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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및내

용

비 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372-4 전 8 8 울산광역시 북구

2 374-1 임 13 13 울산광역시 북구

3 375-2 잡 229 229 울산광역시 북구

4 376 답 598 598 울산광역시 북구

5 377-4 답 3,119 3,119 울산광역시 북구

6 377-5 전 1,100 1,100 울산광역시 북구

7 377-7 전 622 622 울산광역시 북구

8 377-6 답 283 283 울산광역시 북구

9 378-1 전 286 286 울산광역시 북구

10 379 천 311 311 울산광역시 북구

11 380-1 임 1,100 1,100 울산광역시 북구

12 382-1 임 232 232 울산광역시 북구

13 972 도 83 83 국(건설부)

14 944-12 천 1,175 1,175 국(건설부)

15 산114-2 임 663 663 울산광역시 북구

16 산374-3 임 920 19
주식회사
케이씨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4

17 378 전 81 66 울산광역시 북구

18 944-13 천 1,136 65 국(건설부)

계 11,959 9,972



제 1178 호 공 보 2019. 6. 5. (목요일)

-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665호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수산업법」제4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거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

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2019. 7. 4.(목)까지 면허

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구 분 면허종류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 면적(ha) 수면위치 승인조건

재개발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6 북구 구유동
지선

조건부
승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6 북구 구유동
지선

복합양식 수하식 미역, 
우렁쉥이 3 북구 당사동

지선

복합양식 수하식 미역, 
우렁쉥이 3 북구 당사동

지선

  2. 승인조건
    가. 어업면허 처분 시 수산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나.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이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어

업면허를 처분하지 아니 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 승인 취소 또는 어업면허를 제

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어업면허를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2) 어장 간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3) 개발되는 양식어장에 대하여 어장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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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식품목이 양식재해보험 대상이면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 대상은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상물에 한함

  3. 신청기간 : 2019. 6. 5. ~ 7. 4.
  4.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농수산과

  5. 제출서류
    가.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1부
    나. 「수산업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

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1부
    다.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

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각 1부
    라.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1부
    마.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제13조제4항에 따라 포

기하려는 자만 해당) 1부
    바.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

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9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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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4.>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 적

주 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개발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양 식 방 법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

면허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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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

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합니다) 각 1부

  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8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

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합니다)

  나.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합니다)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

(「수산업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합니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시·군·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 수
◀

발급

▼

확 인

첨부서류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기 안 · 결 재

▼

통 지 서  작 성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는 「수산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

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